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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6. 18.(화)

지하차도 침수예방기준을 마련하여
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

< 보도 내용 (뉴스1, KBS 등, 6.18) >
◈ 오송참사 겪고도 침수 대비 구멍 숭숭…159개 지하차도 통제기준 없었다
ㅇ 침수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되지 않고,
진입차단시설 및 피난·대피시설이 미설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‘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’ 후 행정안전부 등 

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제도개선안을 내용으로 ‘도로터널 방재지침’ 

개정을 완료(’24.4.5)하였습니다.
 

 ㅇ 먼저 지하차도가 U자형이면서 하천 500m이내 등 침수우려가 높은 곳에 

위치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,

  - 이에 따라, 국토부 소관 지하차도 중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32개소

(일반국도 29개소, 고속국도 3개소)의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, 

올해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.
 

 ㅇ 아울러, 배수펌프 미작동, 침수심 15cm 이상,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다고 

통보된 경우 즉시 통제할 의무를 부여하고, 진입차단시설이 없는 경우

라도 사전에 지정된 현장담당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.
 

□ 또한, 연구용역(’24.7~)을 통해 안전난간·사다리 등 피난·대비시설 설치

기준을 마련하여 연내 ‘도로터널 방재지침’을 추가 개정할 예정입니다.
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위해 관계부처, 지자체와 

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 장 이윤우 (044-201-3927)

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정준호 (044-201-39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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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붙임자료

1.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(4.5) 주요내용

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

ㅇ U자형이면서 하천 500m이내 또는 행안부고시에 따른 침수우려 

인정지역*에 위치한 경우 등은 등급 불문 진입차단시설 설치
 

    *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,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
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등

ㅇ 또한, 정보표지판, 비상방송설비, CCTV 등 진입차단시설 운영을 

보조하는 설비를 함께 설치할 것을 권고

 침수 통제 기준 도입

ㅇ 배수펌프 미작동, 침수심 15cm 이상(전기차 배터리높이 고려), 관련기관

으로부터 하천범람 등의 우려가 있다고 통보된 경우 즉시 통제

 침수시 대응계획 수립의무

ㅇ 지하차도 별 현장담당자(2명) 지정, 상황단계 별 점검사항 수립 등 

주변 지역에서 유입사항을 고려한 구체적 대응계획을 마련할 의무

2. 지하차도 내 피난·대피시설 예시

대피 핸드레일 안내명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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